
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6. 4. 21.>

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

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

 나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

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, 늘리는 

경우에도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  2. 개별기준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자격정지 기간

가.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

해를 입힌 경우

법 제32조제1호가목 3년

나.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경우 법 제32조제1호나목 2년

다.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

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

법 제32조제1호다목 2년

라.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

위를 한 경우

법 제32조제1호라목 1년

마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

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

경우

법 제32조제1호마목 1년

바.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

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

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

경우

법 제32조제2호 2년

사.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

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

법 제32조제3호 6개월

아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

요한 서비스를 알선ᆞ유인하거나 이

를 조장한 경우

법 제32조제4호 6개월


